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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미국은 2025년 3월 26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대상 25% 관세 부과 대상의 품목번호* 

(147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당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280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자료는 (1) FTA 포털  공지사항 또는 (2) 한국원산지정보원  발간자료 
 신통상 정보  동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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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Freepik

*  자동차 17개·자동차 부품 130개의 품목번호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자동차는 4/3 발효, 자동차 부품은 5/3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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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원산지기준(PSR)1)은 협정의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는 기업의  
원산지판정 및 당사국의 원산지확인(C/O발급, 원산지조사 등)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우리측 기발효 22개 협정 중 현행 HS를 기준(HS 2022)으로 PSR이 설정된 협정은 
RCEP이 유일하며. 그 이외 21개 협정은 HS 2007·2012·2017 등 과거 HS 기준으로 
설정된 PSR을 이행하고(원산지 판정 및 확인, C/O 발급 등) 있다.

협정 이행이 장기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 HS 버전으로 설정된 PSR을 이행하는  
이유는, 동 기준(HS와 PSR)은 협정당사국 간 협상 및 합의에 의해 개정되나, 상대국이  
우리측 개정 요구를 공감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화되지 않은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 이행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상품의 신 기술·제품 등장 및 일반적인 산업 요구사항2)을 반영하지 못하여 
원산지지위 획득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현행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협정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글_윤호성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장 ]

협정 이행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개정 필요성

1. 들어가며

-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등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 제품이 등장함
-  향후 자원순환 제품의 국제 교역 확대가 예상되며,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기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순환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FTA 재정비 필요성을 제시함

1)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
2) 한-아세안 FTA는 재단, 봉제가 발생할 수 없는 양말, 장갑 등에 대하여 원산지 충족 요건으로 재단 봉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FTA 실무에 있어 현행 HS와 협정 이행시(C/O 기재) 적용되는 HS 버전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기업은 현행 및 협정 이행  
HS 두 체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무역실무서류 작성,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HS 불일치는 협정 활용 및 이행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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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협약의  
정기 개정 개요

HS 코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개정되며, 

이는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변경을 의미한다.3) HS 코드는 

활용 주체인 각국 정부, 세관당국, 무역 관련 종사자 등의 요청이나 기술 발전, 국제 

무역 흐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정된다.4)

HS 코드의 개정 주기는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988년 시행 이후 1992년과 

1996년에 개정되었고, 2002년부터는 5년 주기가 정착되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이루어진 제7차 개정이다.5)

HS 정기 개정 주요내용

◎ 자료 출처 :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성채) 가공

구분 개정 개요 6단위 코드의 수

1차 개정 
(92.1.1)

•  HS 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5,019~5,018

2차 개정 
(96.1.1)

•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운반물질 및  
오존층파괴물질 등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신설

5,018~5,113

3차 개정 
(02.1.1)

•  멸종위기 및 CITES협약 대상품목 등 특정 품목(또는 소분류) 
신설하여 HS의 통일성 적용을 위한 품목 보완

5,113~5,224

4차 개정 
(07.1.1)

•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계분류기준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

5,224~5,052

5차 개정 
(12.1.1)

•  FAO(국제 식량 농업기구) 요청을 재반영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한 품목을 반영

5,052~5,205

6차 개정 
(17.1.1)

•  WSC(세계반도체협회)의 요청에 따라 집적회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류의 학명을 다양하게 특게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품목의 반영

5,205~5,387

7차 개정
(22.1.1)

•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라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게
•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 등장과 관련한 

개정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 품목의 반영(LED 제품 특게, 
스마트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3D프린터 등의 호/소호 신설)

• 제8541호 반도체의 범위 확대
•  제17부 수송기기 개정(무인기 신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소호 신설 등)

5,387~5,612

3) 4)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성채)
5) HS 협약은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등 총 7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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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HS / 협정 이행 
HS 및 품목별원산지 
기준(PSR) 불일치 
현황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 통계의 표준화와 관세 부과  
기준 통일을 위해 5년 주기로 개정되며, 현재 수출입 무역서류 및 통계 산출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 2022 버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발효 FTA는 HS 2007·2012·2017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현행 HS 2022 기준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설정·이행하고 
있는 협정은 RCEP이 유일하다. 

특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뉴질랜드, 영국과의 협정은 여전히 HS 2007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어, 현행 HS와 협정 이행 HS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6)

우리측 기발효 협정 발효 시점 및 이행 HS 현황

6) 협정의 이행을 위한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은 협정 당사국간 협상 및 합의에 따라 개정된다.

우리측 기협정 발효 연도 협정 HS

  인도 2017

HS 2007

  EU 2011

  페루 2011

  튀르키예 2013

  뉴질랜드 2015

  영국 2021

  칠레 2004

HS 2012

  싱가포르 2006

  미국 2012

  호주 2013

  캐나다 2015

  중국 2015

  콜롬비아 2016

 중미 2021

  이스라엘 2022

  EFTA 2006

HS 2017

  아세안 2007

  베트남 2015

  캄보디아 2022

  인도네시아 2023

  필리핀 2024

  RCEP 2022 H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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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 
문제점

현행 HS 및 협정 HS 버전 불일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실무 상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출입신고 등 무역실무서류에는 최신 HS 2022 
기준을 적용하나, 협정의 원산지증명서(C/O) 작성 및 PSR 충족 여부 판정은 각 
협정 이행 HS 버전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HS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판정 및 확인의 복잡성 발생

무역실무서류와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작성 이원화

현행 HS 및 협정 HS 불일치 문제점

         원산지판정 및 확인의 복잡성 발생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무역실무서류는 현행 HS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HS 버전의 PSR로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HS 2022 기준으로 동일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일지라도, 협정이 HS 
2007·2012·2017 등 과거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세번을 별도로 
확인하고 해당 세번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따로 판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원산지 판정 및 관세당국은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HS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 등의 장비  
지지구는 HS 2017에서 신설된 호(heading) 이다. 기존에는 삼각대, 일각대, 양각대와 
같은 장비 지지구를 재질 및 사용되는 완성품의 종류에 따라 제39류, 제44류, 제73류, 
제76류, 제84류, 제85류, 제90류 등에 폭넓게 분류하였다. 2017년 HS 협약 제6차 
개정에서는 제9620호를 신설하여 장비 지지구의 재질 및 사용되는 완성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품목으로 함께 분류하도록 하였다.7)

이에, HS 2007 및 HS 2012 버전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FTA에서는 현행 HS  
코드 제9620.00호가 존재하지 않는 세번이며, 과거 HS 버전 기준으로(HS 2007 또는 
2012) 정확한 세번(품목분류) 및 PSR을 확인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HS 2022 제9620.00호에 연계되는 HS 2007 버전의 세번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으며,  
HS 2007의 16개 세번에서 분리되어 통합되었음이 확인된다.8)

7) 2017 HS 협약 주요개정 사항(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8)  HS 2022 제9620.00호는 HS 2007의 제3926.90호, 제4421.90호, 제6815.10호, 제7326.90호, 제7616.99호, 제8431.39호, 제8473.30호, 

제8487.90호, 제8522.90호, 제8529.90호, 제9005.90호, 제9006.91호, 제9007.91호, 제9015.90호, 제9033.00호, 제9209.99호 등 16개  
세번과 연계된다. 



8

HS 2022 제9620.00호의 HS 2007 연계

◎ 자료 출처 : WCO 연계표, 관세청 HS 연계표, 협정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HS 2022 HS 2007

HS 품명 HS 한-인도 PSR
(단순 연번)

한-EU PSR
(단순 연번)

9620.00
일각대ㆍ양각대ㆍ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6.90 ❶ CTSH + RVC35 ❶ MC50

4421.90 ❶ CTSH + RVC35 ❷ CTH　

6815.10 ❶ CTSH + RVC35 ❷ CTH　

7326.90 ❷ CC + RVC25 ❷ CTH　

7616.99 ❸ CTH + RVC25 ❸ CTH all

8431.39 ❶ CTSH + RVC35 ❹ CTH or MC50

8473.30 ❶ CTSH + RVC35 ❹ CTH or MC50

8487.90 ❶ CTSH + RVC35 ❹ CTH or MC50

8522.90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8529.90 ❶ CTSH + RVC35 ❶ MC50

9005.90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9006.91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9007.91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9015.90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9033.00 ❶ CTSH + RVC35 ❺ CTH or MC45

9209.99 ❶ CTSH + RVC35 ❻ MC40

HS 2007 기준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한-인도 CEPA는 과거 16개 세번의 경우  

3가지(❶~❸번) PSR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품목(세번)의 해당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여야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 한-EU FTA는 과거 16개 세번의 경우 6가지(❶~❻번) 

PSR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품목(세번)의 해당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품목의 과거 HS를  

확인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앞의 장비 

지지구 사례에서 다양한 재질/종류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이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해야 하므로,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판정·관리의  

복잡성이 현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원산지확인(C/O 발급, 원산지조사 등) 과정에서 현행 HS 

기준(HS 9620.00)으로는 동일한 HS 코드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HS 

2007 버전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세번별 상이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조사)

해야 하는 복잡성이 초래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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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WCO 연계표, 관세청 HS 연계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주) 위 글과 표의 수치는 HS 2022 5,612개 품목을 기준으로 단순히 HS 2007.2012.2017의 세번이  
유지된 품목과 변경된 품목의 수이며, 실제 협정에서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현행화)시 기존에 HS 
버전에서 유지된 세번일지라도 HS 협약 개정 사항에 따라 품목별원산지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는 품목의 
수는 더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HS 6단위 기준 HS 2007(총 품목수 5,052개)과 HS 2022(총 품목수 
5,612개)의 연계란은 6,592개로 HS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을 개정한다.

인도, EU와의 FTA에서 협정 이행 HS 및 PSR이 HS 2007에서 HS 2022로 개정된다고  
가정해 보면, HS 2022 제9620.00호에 대하여 HS 2007의 각기 상이한 세번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기준 충족 및 원산지  
관리의 용이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원산지확인(C/O발급 및 
원산지조사)의 비효율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우리측 기발효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 2007·2012·2017  
기준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현행 HS 2022 기준으로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행 HS 2022는 HS 6단위 기준 총 5,612개로 구성된다. HS 2022를 기준
으로 2007·2012·2017의 HS 코드 변화를 확인해 보면, HS 2017 총 5,387개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5,242개로 370개 세번의 변화가9) 발생 
하였다. 

HS 2012 총 5,205개의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4,993개로 
619개의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HS 2007 총 5,052개의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4,683개로 929개 세번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변화된  
세번은 협정 HS 및 PSR 개정 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조정 및 개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9)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동일 품목의 단순 HS 변화 및 신규 HS 신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HS 2007 · 2012 · 2017 버전의 HS 2022 세번 유지 현황

(370개 품목이 신규 세번)
5,242개 세번 유지 4,993개 세번 유지 4,683개 세번 유지

(619개 품목이 신규 세번) (929개 품목이 신규 세번)

HS 2017 2022 HS 2012 2022 HS 20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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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행 HS 제3002.41호를 아세안으로 수출 시 한-아세안 FTA C/O(7번란)에 
HS 2017의 세번을(제3002.20호) 기재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HS 2017을 기준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13)

10)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상 HS 기재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11) 현행 HS 2022이나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 버전의 세번을 작성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 아세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협정은 C/O상 수입국의 HS코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7에서 제3002.20호이다.

◎ 자료 출처 : 협정문을 참조하여 작성

협정 C/O HS 필수 항목 여부 협정 HS 버전 C/O 작성 HS 버전

  칠레 O 2012 좌동

  싱가포르 O 2012 좌동

  EFTA - 2017 -

  아세안 O 2017 좌동

  인도 O 2007 좌동

  EU - 2007 좌동

  페루 O 2007 좌동

  미국 O 2012 좌동

  튀르키예 - 2007 -

  호주 O 2012 좌동

  캐나다 O 2012 좌동

  중국 O 2012 2022

  뉴질랜드 O 2007 좌동

  베트남 O 2017 좌동

  콜롬비아 O 2012 좌동

    중미 O 2012 좌동

  영국 - 2007 -

  RCEP O 2022 좌동

  이스라엘 O 2012 좌동

  캄보디아 O 2017 좌동

  인도네시아 O 2017 좌동

  필리핀 O 2017 좌동

우리측 기발효 협정 C/O상 HS 코드 기재 여부 및 사용 버전12)

          무역실무서류와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작성 이원화

현행 HS 및 협정 HS 버전 불일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상 HS 코드 기재 시10)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11)

우리측 22개 기발효 협정의 C/O상 HS 코드 작성 여부 및 작성 버전은 다음과 같으며, 
C/O상 현행 HS 2022 세번 기재가 가능한 협정은 한-중국과 RCEP 등 2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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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중 FTA는 HS 2012 버전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C/O상(9번란) HS 

협약 제7차 개정에 따른 HS 2022 세번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10번란의 원산지기준은 HS 2012 기준 

PSR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현행 HS 제3002.41호를 중국으로 수출 시 C/O상(9번란) HS 2022 세번인 

제3002.41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10번란에는 HS 2012 세번인 제3002.20호의 PSR이 기재 되어야 한다.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HS 버전 관련 
CHECK POINT!

1)   HS 2022와 HS 2017 세번 확인 
-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7에서 제3002.20호로 연계됨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되어야 하는 HS 버전은 HS 2017 
- HS 2022 제3002.41호 대신 HS 2017의 제3002.20호와 PSR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HS 2022 세번 및 품명 HS 2017 세번 및 품명

3002.41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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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들은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두 체계를 모두 숙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C/O)상 현행 HS 버전을 기재할 경우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HS 버전 관련 
CHECK POINT!

1)  HS 2022와 HS 2012 세번 확인 
예)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2에서 제3002.20호로 연계됨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는 현행 HS 2022 기재 가능, PSR은 협정문상의 기준인 
HS 2012 제3002.20호의 PSR을 기재해야 함에 유의 필요

HS 2022 세번 및 품명 HS 2012 세번 및 품명

3002.41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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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러한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 지원을 위해, 현행 및 협정 이행 
HS 간 연계표를 「FTA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14) 기업들은 동 연계표를 적극 활용 
함으로써 HS 적용 및 원산지판정 과정의 오류와 혼선을 줄이고,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세청 제공 HS 연계표

◎ 자료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14) 관세청 FTA 포털  FTA 활용정보  HS 연계표

HS 2022 HS 2007

010121 010110

010129 010190

010130 010110

010130 010190

010190 010190

010221 010210

010229 010290

010231 010210

010239 010290

010290 010210

010290 010290

010310 010310

010391 010391

010392 010392

010410 010410

HS 2022 HS 2012

010121 010121

010129 010129

010130 010130

010190 010190

010221 010221

010229 010229

010231 010231

010239 010239

010290 010290

010310 010310

010391 010391

010392 010392

010410 010410

010420 010420

010511 010511

HS 2022 HS 2017

010121 010121

010129 010129

010130 010130

010190 010190

010221 010221

010229 010229

010231 010231

010239 010239

010290 010290

010310 010310

010391 010391

010392 010392

010410 010410

010420 010420

010511 010511

HS 2007       2022 HS 2007       2022 HS 20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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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의 HS 및 PSR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RCEP(HS 2012→2022), 한-베트남 FTA(HS 2012→2017), 2023년 한-EFTA 

FTA(HS 2012→2017) 등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최근 개정된 협정들조차 HS 2022 

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개 협정 중 HS 

2022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협정은 RCEP이 유일하다.

HS 및 PSR 개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개정 추진 및 착수를 위한 협정당사국과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고, 개정 과정에서도 PSR 관련 실무적 이견이 빈번히 발생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관세당국의 협정 이행에 많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까다로운 기준이 완화되고, 신기술 및  

무역환경 변화도 반영되므로 협정의 HS 및 PSR 개정은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및  

관세당국의 협정 이행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더불어 개정 과정에서 각 산업·품목협회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정 후 국내 후속 조치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향후 신속한 협정 이행 HS 및 

PSR 개정을 통해 FTA 활용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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